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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◈ 

❍ 기술계 고졸(예정)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변경

  

기 존 변경(2020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
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

→ 특성화고·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

경우, 재학생은 2학년, 졸업생은 3학년 

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

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

→ 특성화고·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

경우, 재학생은 2학년, 졸업생은 3학년 

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며,   

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

충족해야 함

❍ 기술계 고졸(예정)자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변경
   -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

   - 토목직류 시험과목 중 ‘응용역학개론’은 ‘토목일반’으로, 기계직류 시험

과목 중 ‘기계설계’는 ‘기계제도’로 과목명 변경

   - 건축직류 시험과목 중 ‘건축계획’, ‘건축구조’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

부분에서 출제

   - 토목직류 시험과목 중 ‘측량’은 2015년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므로, 

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

❍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 제공 안내
   - ｢한국 점자 규정｣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-15호)을 적용하여 문제지 제공

◈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◈ 

❍ 기술계 고졸(예정)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

  

기 존 변경(2020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
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

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
- 졸업예정자: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

(2021년의 경우)

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 

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
- 졸업자: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

기간이 1년 이내인 자

- 졸업예정자: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

(2021년의 경우)

❍ 지방직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

되는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,

중복접수는 불가

❍ 지방직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은 ‘영어능력검정시험’, 

한국사과목은 ‘한국사능력검정시험’으로 대체


